
2023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설명회(전문의 평가)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실무위원 김경연

2023. 03. 2-3 



기관평가의 실제
– 기존평가 현황

– 23년 평가

– 전문의 평가의 실제

– 평가 준비는 이렇게?

평가 매뉴얼
– 평가항목별 기준 설명

– 각 항목별 예시

강의 순서



기존 기관 평가 결과 현황

등급 구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기관 수 점유율 기관 수 점유율 기관 수 점유율 기관 수 점유율 기관 수 점유율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총 피평가 기관수 145 100 162 100 206 100 212 100 216 100

S등급 (90점 이상) 1 0.7 25 15.4 44 21.4 21 9.9 29 13.4 

A등급 (80점 이상) 45 31 82 50.7 84 40.8 90 42.5 83 38.4 

B등급 (70점 이상) 55 37.9 36 22.2 53 25.7 80 37.7 78 36.1 

C등급 (60점 이상) 44 30.4 19 11.7 25 12.1 21 9.9 24 11.1 

D등급 (60점 미만) - - - - - - - - 2 0.9 



전문의 21년 평가 결과 현황



평가 주요 일정
추 진 절 차 일정

①사전전문가회의
4회

[22.6.10.(금), 22.6.22(수), 22.7.1(금), 22.8.5(금)]

②피평가기관의견수렴
온라인(K2B) : 22.8.2 ~ 8.19

오프라인 : 22.8.12(금)

③실무위원회개최(‘22년 1차) 22.9.2.(월)

④실무위원회개최(‘23년 1차) 23. 1. 16(월)

⑤ 운영위원회개최(‘23년 1차) 23. 1. 26(목)

⑥ 평가실시공고 23. 2월

⑤ 평가자 사전 워크숍 개최 23. 2월

⑥ 설명회 개최(자료배포 등) 23. 2월

⑦ 외부평가자 사전 워크숍 개최 23. 2월

⑧평가실시
23. 3월 ~ 9월말

(야간특건기관 : 23. 9월 ~ 11월말)

⑨평가점수통보및이의신청
23. 10월 중

(야간특건기관 : 12월중)

⑩실무위원회개최(‘23년 2차)
23. 10월 중

(야간특건기관 : 12월중)

⑪운영위원회개최(‘23년 2차)
23. 10월 중

(야간특건기관 : 12월중)

⑫ 결과 보고 및 공표 23. 12월 ~ 24.1



평가반 구성 및 평가대상기관



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항목



평가 준비



전문의 평가항목

구분 세부평가항목 (14개 항목) 만점

B.1

B.1.1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30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40

B.1.2
B.1.2.1 문진의 적정성 20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20

B.1.3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20

B.1.5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 25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25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25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25

B.4 B.4.3 B.4.3 사후관리 대상지도 20
Total 250



평가위원 자료검토 사항

B.1

B.1.1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사전조사 지침서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사업장 10개 실시계획서 담당자 질문 대답

B.1.2

B.1.2.1 문진의 적정성 40개 차트(A,C1,C2,Cn,D1,D2,Dn)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40(20개 차트)(소음,진동,호흡기계,신경계)

B.1.3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검사 불일치율 - 공단자료 +10개 소음 결과 K2B 소명자료

B.1.5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 40개 차트 or K2B 이상결과 , 판정 지침서,
전문의
담당자

소명자료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40개 차트 or K2B 이상결과 ,

관련성 평가 지침서
전문의
담당자

소명자료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40(30개 차트)or K2B 이상결과 ,

적합성 평가 지침서
전문의
담당자

소명자료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40(20개) 차트

(2차 검사 10개 이상, 필수 표적장기 포함)
전문의
담당자

B. 4 B.4.3 사후관리 대상지도
유소견 판정(D1,D2,Dn)사업장

- 5개소 이상 , 10개 차트
전문의
담당자

대장 or 
전자문서



도착하기 1시간전
담당자에게 메일전송 자료 실제 예시



도착하기 1시간전
담당자에게 메일전송 자료 실제 예시-2



평가위원이 평가당일 도착해서
4개의 지침서 준비, 1개의 대장, 업무분장서류 요구 및 검토 시작

– 판정지침서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서

– 사후관리 대장, 

– 업무분장-조직도 확인 및 조직도상 피질문자 선정.

• 청력 불일치 결과를 설명하고, 소명자료가 있으면 검토.

• 40개 차트 함께 선정 (A10,C15,D15)- 준비되면 곧바로 평가시작

✓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 및 지침
✓ B.1.5.2 업무관련성 평가 판정 지핌
✓ B.1.5.3 업무적합성평가 판정 지침



평가 마무리



23년 외부전문가(전문의) 평가 설명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우선적
문서화 확인

평가결과표에
문서화 번호 기재
혹은 사진촬영



문서화 평가 방법(공통)

✓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 B.1.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 및 지침
✓ B.1.5.2 업무관련성 평가 판정 지핌
✓ B.1.5.3 업무적합성평가 판정 지침

문서관리규정 / 결재(일자,번호)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평가표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숙지확인



B.1.1.2 사전조사 절차 수립
평가방법 -예시



B.1.1.2 사전조사 절차 수립
평가방법 -예시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평가방법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평가방법 예시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평가방법 예시



업무 일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특수건강진단기관 간에 사전 논의가 이루

어진 정황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메일이나 대장, 메모 혹은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최소한의 것)



B.1.2.1 문진의 적정성



평가방법



B.1.2.1 
문진의

적정성 평가
항목 점검표



B.1.2.1 문진의 적정성
(실무지침상 문진표, 개인표)



B.1.2.1 문진의 적정성(기관의 문진표 예시)



B.1.2.1 문진의 적정성
(기관의 개인표, 기록지 예시)



B.1.2.1 문진의 적정성 평가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평가방법

청력불일치성 데이터 활용

외부평가자 기관명
소음2차 C1, D1인수

불일치
수검자수

불일치율
2019년 2020년 합계

김경연 A 2345 2440 4785 124 2.59%

김경연 B 899 761 1660 197 11.87%

김경연 C 2177 2210 4387 782 17.83%

김경연 D 692 377 1069 119 11.13%

김경연 E 363 335 698 39 5.59%

김경연 F 0 1 1 0 0.00%



청력 불일치율 – 받은자료로 보정

청력불일치성 데이터 활용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

우선적
문서화 확인

평가결과표에
문서화 번호 기재
혹은 사진촬영

문서화 검토

지침서 검토
40개 차트 검토

미흡(5점), 하향기준 참고
사전 과소판정 포함하여

지침서를 기준으로 결과 판정 검토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지침서

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 판
정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흡‘ c로 평가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지침서 판올림 참고 내용

20년, 21년 건강진단 판정 기준 변경 참고자료

2020.07.01.
① 심혈관계 판정 기준치의 비흡연자 Carboxy Hb 판정기준을 기존 5%에서 3.5%로, 비흡연자 호기중 CO 농도 판정기준을

기존 30 ppm에서 20ppm으로 수정
② 톨루엔의 1차 검사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항목을 기존 [작업 종료 시 소변 중 마뇨산]에서

[작업 종료 시 소변 중 o-크레졸]로 변경

2021.01.16.
① 표적 장기별 판정 지침---- 간담도계 2차 항목 CA19-9 관련 내용 추가
② 신규 유해인자별 판정 기준 신설

- 인듐 추가
- 1,2-디클로로프로판 추가

2022.01.01.
① 호흡기계 1차 검사항목의 객담세포검사 삭제
② 소음 판정기준 내용 변경 및 추가 – 소음 노출 근로자 건강진단 판정 가이드 반영
③ 이상증후’를 ‘이상징후’로 변경 (모든 유해인자 공통)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

평가의 실제(지침서)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 평가



B.1.5.1
건강진단 결과판
정 방법의 적정성

평가의 실제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우선적
문서화 확인

평가결과표에
문서화 번호 기재
혹은 사진촬영

문서화 검토

지침서 검토
40개 차트 검토

미흡(5점), 하향기준 참고
사전 과소판정 포함하여

지침서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검토

별도 업무 관련성 평가서- 상향



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표본 추출 방법

- ‘B.1.5.1’항목에 의해 선정된 40명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판정

- 고위험결과 통계 추출 자료

② 지침서 유무 검토

- 자체적인 세부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을 보유

-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미흡‘으로 평가

- 주요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별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③ 문진, 신체검사 결과, 임상결과 등의 지침서에 따른 올바른 해석 및 적용여부

- 보유하고 있는 ‘업무 관련성 지침서’가 실무지침 등 기준과 부합하는지 확인

-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건강진단의사의 설명을 듣고

적용여부의 적절성을 평가자가 판단

④ 별도의 업무관련성 평가서가 있는 경우 상향 조정 가능 (서류 증빙 필요)

⑤ 사전 추출된 ‘고위험결과’ 통계 추출자료를 활용하여 ‘과소판정 의심건’이 있는 경우

-평가일에 평가자가 해당건을 최종 재확인하고 기관 전문의의 소명을 듣고 판단.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해당 건 등을 40개 차트에 포함 하여 평가.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평가방법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평가 방법

+ 소음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우선적
문서화 확인

평가결과표에
문서화 번호 기재
혹은 사진촬영

문서화 검토

지침서 검토
30개 차트 검토

미흡(5점), 하향기준 참고
사전 과소판정 포함하여

지침서를 기준으로 업무적합성 검토

정밀 업무 적합성 평가서- 상향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평가방법

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표본 추출 방법
- ‘B.1.5.1’항목에 의해 선정된 30명의 대상자(C,D)를 기준으로 판정

② 지침서 유무 검토
- 자체적인 세부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을 보유
-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미흡‘으로 평가

③ 아래 건은 부적합으로 판정
- 현재의 업무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 영향에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적절한 예방책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 현재의 업무수행시 동료근로자의 건강 영향에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적절한 예방책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 사전 추출된 ‘과소판정 의심건’이 있는 경우 평가자가 평가일에 해당건을 최종 재확인하고
기관 전문의의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 업무 적합성 평가 점검표를 참조하여 평가하였을 때 부적합인 경우.

④ 별도의 업무관련성 평가서가 있는 경우 상향 조정 가능 (서류 증빙 필요)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평가방법



B.1.5.3

건강진단 결과

-정밀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평가실제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재검을 안했으니 감점입니다.  (x)

20개 차트의 유해 인자별
필수 검사 항목 누락을 확인

2차 검사가 필요한 경우

2차검사 시행경우
2차검사 필수 항목도 확인

미실시 사유가 작성되었고 적절한지
검토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 방법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방법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평가방법

선정된 10개의 차트 검진결과(재검포함) 통보(발송)일 우선확인

상담대장 보유 확인 및 사후관리 내용, 결과 확인

A

B
① 직접 설명이라 함은 특건기관으로 불러서 얘기하거나 사업장을 방문에서 상담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와 유선으로 직접 통화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통상적인 건강진단 개인표 송부는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별도의 행위로

인정해 줄 수 없음.
③ 업무 담당자라 함은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평가에서는 간호사도 인정

(의사, 간호사가 아닌 경우----- 한 단계 하향) 
④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는 여기서의 사후관리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장에 소속된 특건기관의 경우에는 유소견자를 특수건강검진 부서로 불러서 상담하거나, 
의사나 간호사가 해당부서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인정

⑤ 외래에서 추적관찰 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함
(사례모음 등 증빙 자료 확인 필요. 확인이 되면 한 단계 상향 가능)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평가표

평가기준에
대장의 내용 구비

조건이 없음.

검진 날짜, 상담자 이름
사업장 명, 근로자 이름, 
상담날짜,유해물질,

표적장기, 건강관리구분,
진단명, 조치사항 ,업무적합성

상담방법, 상담내용

내용구비사항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결과 대장

날짜
상담
자
이름

사업장 명
근로자
이름

날
짜

유해물질, 계통,건강관리구분,
진단명 조치사항

업무
적합
성

상
담
방
법

상담내용

10개의 차트를
각각 확인-

80% 이상 적정




